
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 시 처리방안

수입신고시 제품의 원재료, 성분등을 성실히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,

이에 따라 신고한 내용과 다른 원재료등이 검출될 경우 다음과 같이

처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

기 바랍니다.

□ 처리방안

○ 신고하지 않은 원재료 확인 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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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시행일

○ 2013년 7월 1일 수입식품신고 접수분 부터 시행


